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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제 조 주민자치회의 설치27 ( 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

양을 위하여 읍 면 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· ·

회를 둘 수 있다.

제 조 주민자치회의 기능28 ( ) 제 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27①

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,

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②

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1.

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2.

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3. ,

제 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29 ( )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①

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제 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1②

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

된다.

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, ,③

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④

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· , ·

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. < 2014.11.19., 2017.7.26.>


